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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게임 거버 스의 핵심  요소로서 게임등 시스템을 분석하고, 주요 행 자들 사

이의 균형과 조정, 그리고 문제지 을 조망할 것이다. 일반 으로 등 시스템은 일련의 합의  

차에 의해 수행되는 안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등 분류는 사실상 게임물의 생

사여부를 결정하는 사법메커니즘 는 규율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의 련 이해당사

자 집단들이 체로 자율등 시스템의 형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메커니즘으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기원에 해 고찰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  상황에 맞는 게임 거버 스 모델

을 한 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on the deploying of game rating system in the context of whole 

game governance. Rating system is critical apparatus of game policy because it works as 

a kind of counterweight between different actors. We analyse to apply the three form of 

governmentality by Faucault. Rating system can be commonly considered as security 

mechanism. Korean rating system has hoped to be so but its effect was not actually. 

We should see why that system evolve to disciplinary mechanism, not toward security 

mechanism. Sound governance shows to be ensure all actors to participate its procedures 

practically, through constituting more rich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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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라인게임은 정보통신기술은 물론이고, 여러 인

문사회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복잡해지고 있

다. 더불어 게임과 련된 담론도 더욱 복합해지면

서 끊임없이 새로운 차원의 기 와 우려를 증식시

키고 있다. 2006년 출범했던 게임물등 원회

(KGGB)는 이런 혼란스런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

는 거버 스 장치  하나이다. 게임물등 원회

는 곤 한편으로는 민간 자율기구로의 이행 요구

를 받아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강한 청소년 보

호  사행성규제 요구를 받아왔다. 한편에는 게임

에 열 하는 이용자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게

임을 ‘  문화’로 간주하고 배제하려는 사회집단

이 존재해왔다[1,3,13]. 

게임등 시스템에 한 이러한 극렬한 립은 

상이한 이해당사자 집단 사이의 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오랜 동안 게임등 시스템을 둘러싼 논

쟁이 있어왔지만, 이해당사자 집단 간의 의사소통

은 거의 진척된 것이 없다. 더구나 각 이해당사자 

집단들 사이의 상이한 이해 계를 조정할 형식도 

사실상 부재했다. 그런 인식  차이를 조율하고 상

이한 행 를 리하려는 시도는 모두 거버 스 차

원의 문제이다.  

거버 스는 일종의 안내 시스템인데 하나의 모

습으로 출 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등

시스템의 역할과 지 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 시스

템이 요구받고 있는 다양한 이해 계의 상충 지

을 확인할 것이다. 특히 왜 이해 계의 충돌이 해

소되지 않고 있는지를 심으로 탐색하고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이를 기반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임 거버

스의 방향을 그려볼 것이다. 게임 거버 스는 게

임회사, 이용자, 학부모, 련 행정부처 등의 집단

이 그동안 노정해왔던 이분법  인식체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련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질 인 이해당사자 집단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형식은 무엇인가? 다양한 이

해당사자 집단들이 그 거버 스 과정 내에 의미 

있는 정도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문제들

과도 연결된다. 이상의 질문들이 공식 으로 논의

될 수 있다면, 정책 엘리트들과 게임개발자 그리고 

이용자  사이의 사회문화  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틀: 사법·규율·안  메커니즘

근 사회에서 시장경제는 통치성과 긴 하게 연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이를 정치경제(politics 

economy)라고 한다. 커티스(Curtis)와 딘(Dean)에 

따르면, 근 사회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경제 형식

이라기보다는 통치의 형식이다[4,5]. 

통치 개념은 무엇보다 먼  인간 행 에 한 숙

고이며, 인간 행 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국가는 인

간행 를 표 이고 정규 인 것으로 추출해 내어 

그 행 에 개입하며, 특정 방향을 향해 가도록 유도

하려 한다. 그러기 해서 통치는 합리성의 형식을 

취한다. 모든 통치 형식은 계산되고 표시되고 확인

되고 측되어야 하고, 따라서 상 으로 명백하고 

시스템 이 되도록 분투하는 사고에 기반을 둔다. 

이런 통치 이성(reason of state)은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역량(self-limitation)도 포

함한다[6].

푸코(Foucault)는 근 사회에서 통치의 주체인 

국가가 ‘안 ’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해 어떤 치를 부여하는지를 설명한다. 를 들어 

도와 같은 범죄를 사회경제 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  수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

로 나 어 볼 수 있다[7,8,9].  

첫 번째 형식은 그 법을 어기는 자를 처벌하는 법

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푸코는 이것을 사법 메커니

즘(juridical mechanism)이라고 정의했다. 이 체계

는 허가와 지라는 이항분할  구조로 되어 있고, 

지된 행동 유형과 그에 한 처벌 유형을 결합하

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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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형식은 감시와 교정을 한 규율 메커니

즘(disciplinary mechanism)이다. 15-6세기 사법  

행  외부에 일련의 부속 인 기술이 등장하는데, 

특히 경찰, 의학, 심리학과 련된 것들이 그것이다. 

이 기술들의 공통 은 모든 개인을 감시하고 진단하

는 것이고 개인의 신체에 침투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개인의 행 를 변형하는 것이다. 이 기술이 바로 규

율이다. 규율은 개인, 장소, 시간, 몸짓, 행 , 조작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격자화하여 재조합하고, 변형 가

능한 것으로 구성해낸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신체

는 자발 으로 순종하는 신체가 된다. 흔히 감옥과 

정신병원과 학교를 통해 인간의 행 는 국가의 통치

에 한 방식으로 규율되고 변형될 수 있다.  

세 번째 형식은 안 장치 는 안  메커니즘

(security mechanism)이다. 이 메커니즘에서는 

도와 같은 상을 완 히 배제하려 하기 보다는 사

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간주한다. 신

에 그런 사건들에 한 통계를 측정하고 평균치를 

정하여, 넘어서는 안되는 허용치를 확정한다. 그 허

용치는 권력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계산

에 의해 조정된다. 이 메커니즘은 사법 인 요소들

이나 규율  요소들과 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메커니즘에 의해 사법  요소나 규율  요소들이 

재배치될 수 있다. 시장거래제도나 사회보장제도 등

과 같은 행정 체계가 이에 해당한다1). 

규율 메커니즘이 특정한 심(기 )을 정하고 폐

쇄 이고 보호주의 으로 작동한다면, 안  메커니

즘은 순환(circulation)을 조직하고 그 순환이 자연

스럽게 발 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유주의  해법이

다. 그래서 안 장치는 사건들의 뒤로 물러서서 사

물이 발생하는 지 을 포착하고 충분히 분별하려고 

한다. 안  메커니즘은 사물과 사건의 정규성을 

악하고 특정하는 방향으로 문제 사건을 제한하고 

검하여 순환  체계를 완성한다. 그 순환의 과정

에서 문제 상황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통

제해나간다. 

그래서 안  메커니즘에서는 무엇을 문제로 삼

을 것이고, 어떻게 문제 사건을 측정하고 확인하며 

표시할 것인지는 요해진다. 사법  방식이 어떤 

인간의 행 를 지한다면, 규율은 모범 인 인간

의 행 를 규정한다. 그에 반해, 안 장치는 그 자

체로는 지규정이 없지만, 결과 으로 그와 같은 

효과를 얻는다. 때문에 안  메커니즘은 통치의 형

식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사유와 지식의 문제

이다. 이런 에서 인간과학에 한 향상은 안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제이다.   

각 통치형식은 통치의 상도 차이가 있다. 사법 

체계가 토를 통치한다면 규율 체계는 개인의 신

체를 통치하고자 한다. 반면에 자유주의  안  메

커니즘은 자신의 통치의 상으로 ‘주민

(population)'을 창출한다. 주민 개념은 시민

(citizen)이나 인민(people) 개념과는 다르다. 푸코

의 주민 개념은 안  메커니즘이 통치를 해 

측되고 분석되고 확인되고 표시된 데이터들의 총체

이다[4]. 이 개념은 정치-통계학 인 것으로서, 출

생률, 결혼률, 사망률, 특정 범죄 발생율과 같은 데

이터들로 구성된다. 자유주의  안  메커니즘 내

에서 통치 상은 자연상태의 인간이 아니라, 특정

한 방식으로 측정된 “인공  실재(artificial 

reality)”이고 “사회  몸(social body)”이다.  

그러한 일련의 데이터들로서 주민은 실의 구

체 인 개인 는 그 개인들의 계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메커니즘 내에서는 실재(reality)인 것

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개인은 사회에 의해 통제

되기 보다는 이 메커니즘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  

조종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게 된다. 그들의 주체

성 는 자유로운 선택은 안  메커니즘이 허용하

는 범  안으로 제한된다. 주민은 안  메커니즘의 

새로운 토이다. 

한편 안  메커니즘 속의 주민은 통치의 상이

면서도 주체이다. 주민은 안  메커니즘에 의해 구

성되지만 동시에 안  메커니즘의 응물이다. 안

1) 안  메커니즘과 련하여 푸코는 18세기 농주의자들의 곡물

의 자유거래제도와 천연두 방 종제도 사례를 분석했다. 딘

(Dean)은 빈곤법, 실업자재교육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안 장치

가 어떻게 개인인 자신의 체제 내로 불러들이는지를 보여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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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니즘의 통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주민이 그 메커니즘을 스스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극 으로 해석하여 달하는 범 까지이

다. 주민이 해당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확산하는데 

스스로 나서지 않는 순간 안  메커니즘의 권 는 

사라진다.   

3. 게임물 등 시스템의 분석

우리나라는 게임물이 시장에 진입하기 에 등

을 부여받을 것을 강제하고 등 을 부여받지 못

한 게임물에 해서는 시장진입 자체를 법으로 

지하고 있다. 특히 사행성 게임물은 법률에 의하여 

게임물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 이상의 두 

가지 권한, 즉 등 을 부여할 권한과 사행성 게임

물 여부 확인 권한은 모두 게임물등 원회에게 

임되어 있다. 일단 게임물등 원회에 의하여 

등 이 부여되면, 이 등 에 해서는 생산자는 물

론 이용자 역시 이를 수할 의무가 있다. 

게임물등 원회는 등 을 부여할 때 등 심의

기 에 의하여 등 을 부여하는데, 이 등 심의기

의 변경 권한 역시 게임물등 원회에게 있다. 

다만, 등 심의기 의 변경과정에는 여론수렴과정

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 게임물등 원회는 기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등 심의기 을 변

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으로써 사실상의 등 심의기  변경의 효과를 만들

어내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과정에서

는 등 심의기  변경 시 반드시 수하여야 할 

여론수렴과정이 제 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는 지 이다. 

행 게임물등 원회의 업무 내용은 등 을 

부여하기 에 먼  사행성 게임물 여부를 확인하

는 등 거부 차와, 일단 게임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 게임물에 등 을 부여하는 등 분류 차로 

구분할 수 있다.2)

등 시스템을 이처럼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

는 등 거부시스템과 등 분류시스템은 사실상 별

개의 시스템이라 할 만큼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

문이다. 각각의 특성을 제 로 악하기 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게임

물등 원회의 등 거부시스템과 등 분류시스템

은 사법 메커니즘과 규율 메커니즘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여 히 안  메커니즘이라 보기 어렵다. 

3.1 등 거부 시스템: 사법 메커니즘 

등 거부시스템은 사행성 게임으로 확인될 경우 

등 부여를 거부하거나 등 부여를 취소함으로써 

그 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를 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시스템이다. 

permit

event

prohibit detect punish

[Fig. 1] Juridical Mechanism 

등 거부 시스템은 등 분류가 신청된 게임물에 

하여 허용과 지라는 이항 분할에 따라 지에 

해당할 경우 등 부여를 거부하여 시장에서의 유통

을 지시키고 이를 반한 경우 형벌의 제재를 

특징으로 하는 형 인 사법 메커니즘이다.

사법 메커니즘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허용

과 지라는 이항 분할을 통하여 지된 사건을 

발하고 처벌함으로써 지된 사건을 걸러내고 허

용된 사건만을 남기려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을 유

지하기 해서는 지 반(사행성 게임)을 발하

2) 행 “등 거부”제도는 구 ｢공 생법｣의 사행성 방지를 한 

“기기검사”제도에서 연원한 것이다. 기기검사 제도는 일정한 

기 의 충족여부에 따라 합격/불합격을 구분한다. 한 행 

“콘텐츠 등 분류제도”는 구 ｢음반  비디오물에 한 법률｣

의 “ 상물 등 분류제도”에서 연원한 것이다. 행 게임물 등

분류제도는 와 같이 등 분류제도와 등 거부제도의 이원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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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이 완 하여야 하고, 지 반으로 처벌

된 사건은 재발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발 

시스템은 완 할 수가 없고, 처벌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사법 메커니즘 내에는 없다. 그

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의 의도와는 달리 허용된 

사건 외에도 항상 지된 사건(사행성 게임)이 존

재하게 된다.

3.2 등 분류 시스템: 규율 메커니즘

국내 등 분류 시스템은 게임물을 6개의 내용정

보(폭력, 음란, 사행, 범죄  약물, 공포, 언어)에 

따라 4개의 연령등 ( 체, 12세, 15세, 18세)으로 

분류·배치하고 있다. 등 분류 시스템은 일종의 규

율 메커니즘으로서, 사건을 여러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 배치하고 그 분류·배치된 항목에 따라 가장 

한 방법으로 사건을 교육·훈련시킴으로써 사건

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event classify discipline
surveill

-ance

re-

classify

[Fig. 2] Disciplinary Mechanism

등 분류시스템은 생산자가 게임물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등 을 염두에 두고 생산을 하도록 

교육·훈련시킬 것을 제하며, 소비자도 이 분류·

배치된 등 에 따라 이용하도록 끊임없이 교육·훈

련시키는 것을 함축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메커

니즘에 의해 분류·배치된 연령등 에 따라 게임물

을 이용하도록 지속 으로 교육·훈련된다. 때때로 

게임물의 분류·배치가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게임물을 재분류·배치(등 재분류)하여 새로이 분

류·배치된 등 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시장

참여자들에게 재 달된다.

이 메커니즘은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훈

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시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걸러내어서 이를 다시 재분류, 배치를 하고 

다시 교육·훈련을 시킴으로써 사건을 원하는 방향

으로 유도한다는 에서 사법 메커니즘과는 차이가 

있다.

규율 메커니즘이 제 로 작동을 하기 해서는 

감시 시스템이 완 하여야 하고, 교육·훈련에 무한

한 비용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감시 시

스템은 완 할 수 없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데에 

투입되는 비용도 유한할 수밖에 없다. 그 기 때문

에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효율 인 분류·배치 

시스템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감시 시스템에 발

되지 않거나 혹은 교육·훈련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는 사건(오분류/오사용 게임

물)들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4. 안  메커니즘 사례 분석

4.1 ESRB 사례

재 세계 게임등 심의 방식 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 시스템은 1994년에 시작된 미국

의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이다. ESRB의 출범 배경에는 폭력  묘사

가 심한 격투게임물3)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회  

논란 때문이었다[2]. 게임업계에서는 사회  소통을 

시도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게임물의 내용에 따라

서 연령별로 이용 가능한 기 을 자체 으로 설정

했고, 이것이 사회 으로 수용되었다.4)  

3) 1992년에 출시된 ‘모탈 컴뱃’이 직 인 향을 미쳤다. ‘모탈 

컴뱃’ 시리즈는 잔인한 폭력  묘사로 유명하다. 

4) 이러한 산업계의 응은 1993년 처음으로 개별 회사( , Sega, 

3DO)에서도 연령 기반의 등 분류를 했고, 1994년 PC 소 트

웨어만을 해 RSAC(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이 만들어졌다. RSAC는 연령 기반이 아니었고, 게임을 포 하

지 못했다. 1994년 IDSA(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가 설립되었고, IDSA에서 의회에 산업에서 자율

인 등 시스템을 하겠다는 제안을 제출했고, 당해 9월 ESRB를 

설립하 다. ESRB는 기에 연령을 기반으로 하여 5등 제로 

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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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등 시스템은 크게 1) 등 분류용어, 

2) 등 분류주체, 3) 등 송수단, 4) 내용선별로 

이루어진다. ESRB의 등 분류는 EC(3세), E(6세), 

E10+(10세), T(13세), M(17세), AO(18세)로 구분

된 6개의 연령 등 과 30개의 내용기술어(Content 

Descriptor)를 가지고 있다5). 

등 분류 신청서가 수되면, 등 분류원들 에

서 3명이 배당되어 해당 게임물의 내용을 검토한

다. ESRB 창기에는 게임에 한 특별한 문성

을 갖지 않는 일반 소비자이면서, 게임 업계와 아

무런 유  계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서 인

구비율로 등 분류원 풀을 구성했었다. 최근에는 

부모나 교사와 같이, 아동과 함께 지낸 경험을 가

지고 있는 사람을 등 분류원으로 선발하고 있다. 

등 분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ESRB가 제공하

는 정한 훈련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게임등  분류에 배정된 등 분류원들은 상 

게임물을 한 임씩 검토하여 각자 자신들이 

당하다고 단하는 등 수 과 내용기술어를 지정

한다. 등 분류원들의 검토 작업이 끝나면, ESRB 

담당직원들이 그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인 등 을 

부여한다[12]. 

4.2 안 장치로서 등 시스템

ESRB 등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에서 안

장치로서 기능한다. 가장 먼  언 할 수 있는 

은 이 시스템의 규제  기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

고 있다는 이다. 게임의 등 분류를 신청하는 행

자체가 게임회사의 선택사항이고, 등 분류 과정

에서 단의 거는 게임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으로 한다는 이다. 게임산업 차원에서 자율

규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문자 그 로 선택이라기보

다는, 산업차원의 선택이고 해당 산업의 구성원들

에 한 자발  강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등 시스템이 순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는 것이다. 등 분류와 내용선별 과정이 상호작용

·순환 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게임회사와 소비자

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잘 고

안된 내용기술어를 통해 그러한 피드백을 실제로 

가능하게 한다. 내용기술어는 먼  생산된 게임물

을 유통하는 유통자에게 향을 다. 유통자는 내

용기술어를 읽어보는 것으로써, 게임물을 어느 연

령의 소비자들에게 매·서비스해야 할 것인지

를 알 수 있다. 한 소비자는 내용기술어를 읽어

보는 것으로 자신이 소비하는 게임물이 어느 연령

의 소비자를 상으로 하여 개발·생산된 게임인지

를 쉽게 알 수 있다. 

 

player producer

descriptors

consumer publisher

[Fig. 3] Rating System as Security Mechanism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학부모), 이어(아동) 

모두 생산·유통·소비·놀이의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

기술어를 평가· 단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게 개선된 내용기술어는 다시 생산자, 유

통자, 소비자, 이어의 행동에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내용기술어의 평가·개선으로 연결되는 

순환  흐름이 형성할 수 있다. 

가장 요한 것은 내용기술어가 게임물의 구성

성분에 한 설명을 제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게

임물에 한 최종 단은 소비자에게 맡겨진다는 

이다. 소비자는 어떤 게임을 어떤 연령의 사용자

에게 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단할 수 있다. 이

는 소비의 장(시장) 는 놀이의 장에서 최종

인 단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안  메커니즘의 

특징이다. 

4.3 등 시스템 비교

이상과 같이 시스템 구조의 측면에서 ESRB는 

5) [부록: 기술어 시]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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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 안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게임회사와 소

비자의 자유를 최 한 보장하면서 상호 으로 충돌

할 수 있는 자유의 지역을 조정하는 역할만을 최

소한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ESRB와 게임물등 원회(KGRB)를 비교해 본

다면 그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우선 등 분류 신

청단계에서 ESRB는 기업의 자율  선택사항이지

만, 국내는 법률에 의한 강제  의무규정이다. 두 

시스템의 비교는 법 인 의무와 자율  의무 사이

에서 더 사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비 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국내의 경우 법  의무화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  

등 을 받지 않고 불법 유통이 발생하고, 사 등

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통 단계에서 변·개조  

연령등 에 맞지 않는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에 ESRB는 이러한 유통 단계에서의 사회  안

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게임물 

매상들과도 약을 체결하여 등 표시가 없는 게임

물 유통하는 행 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 를 지하고 있다. 

등 분류 기 의 경우는 ESRB와 KGRB가 유

사하다. 그런데 등 기 의 지 는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는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서 입법 

 행정 차를 수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때

문에 사회  변화에 능동 이고 유연한 응을 하

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6). 반면에 ESRB는 자율기

구이기 때문에 길고 복잡한 법률  행정  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 등 기 과 내용

기술어를 만들고 시장이나 소비자의 변화에 해 

능동 이고 유연하게 처할 수 있다. 일례로 등

연령도 필요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고, 내용기술어

도 기에 비해서 훨씬 세분화된 내용으로 지속

으로 수정․ 용하고 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ERSB 시스템에서

는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배정함으로

써 체 인 흐름이 순환가능 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반면에 KGRB 시스템은 등 분류  과정이 

법  강제에 의해 작동하고 있어서 앙의 주체에 

의한 규율 메커니즘에 더 가깝다. 

[Table 1] the Comparison of ESRB & KGRB

ESRB KGRB

A 

request

option

(self-regulation)

compulsion 

by law

rating

terms

6 rating age

+

30 descriptors

4 rating age

+ 6 content 

information

rating

subject

raters

(have experience 

with children like 

parents & caregivers)

members of 

committee

appointed by 

government

transmit

tool
rating symbol rating symbol

filtering

subject
consumers KGRB

무엇보다 요한 차이는 KGRB의 경우, 게임회

사의 등 분류 신청만이 아니라 최종 으로 어떤 

게임을 선택하고 어떤 게임을 배제할 것인지에 

한 단도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지

명·선출된 KGRB 원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

다. KGRB의 메커니즘은 논리상으로 보면, 최종 

소비자가 스스로 게임물 등 연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KGRB의 등 분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

문이다. 이 시스템에서 연령등 표시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해 배정된다기 보다는 소비자가 어

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국가( 는 국가가 선출한 

문가들)가 지시해주는 훈육의 표시로서 작동한

다. 

5. 분석  결론: 왜 안 메커니즘으로

나아가지 못했나

6) 등 기 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종종 등 기 이 아

닌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가이드라

인 변경을 통해 사실상 등 기  변경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법이 정한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처 차원에서 집행

하는 임시방편  해법이기 때문에 등 분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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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거버 스문제를 운 주체문제로 환원

역사 으로 우리나라에서 등 시스템에 한 논

의는 항상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가 내재해왔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 으로 존재

하는 “표 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라는 두 가지 

사회  목표 사이의 긴장만이 아니라, 더불어 “검

열”이라는 숨은 변수에 의해 강한 향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검열이란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 

지울 것인가”라는 문제는 문화 술인들을 포함하여 

시민사회의 일차  심사 다. 

이러한 역사  배경 아래서 게임등 시스템은 

“자율”이란 화두와 함께 즉각 인 심사로 부상했

다. 자율등 시스템이라면 검열이라는 험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 기 때문이다. 그 결

과 자율등 시스템에 한 담론은 “ 가 등 시스

템을 운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을 

띄었다. 자율등 시스템이 검열문제 즉 정부에 의

한 타율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으로 인식되었

고, 자율규제방식은 운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단지 

등 운 주체를 변경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환원해버린 것이다. 검열문제 해

소에 한 강한 열망이 게임등 시스템의 운 주

체가 정부이냐 민간이냐의 문제에 과도하게 주목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거버 스 운 주체를 고민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정작 거버 스 형식에 한 고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실 거버 스 운 주체문제는 

거버 스의 여러 변수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 거버 스 형식이 도출된다면 거버 스 주

체문제는 부차 일 수 있다. 

더구나 거버 스 주체문제 조차도 그다지 엄

하지 못했다. 단순히 정부가 아니라 민간으로의 이

하는 것만을 주체문제의 체라고 보았던 것이

다. 자율등 시스템에서 거버 스 주체는 기업과 

소비자( 는 시민)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이었는

데, 마치 정부가 운 했던 것을 산업(기업)이 운

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만 한다면 자율규제가 이루

어질 것처럼 여겨졌다. 결과 으로, 정부규제이건 

자율규제이건 일정한 통치형식, 통치주체 그리고 

통치 상의 설정은 필수 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이었지만 그에 한 논의 주제들은 운 주체의 문

제에 가려져서 수면 로 부상하지 못했다. 

ESRB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도 ESRB가 “ 구에 의하여 운  되는가”라는 문

제보다는, ESRB가 “어떻게 사회의 안 을 달성하

고 있는가”라는 이다. 새로운 게임등 시스템은 

어떻게 다양한 문화  기 을 수용할 수 있을 것

인지, 등 기  설정  평가 차에서 시민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 시스템 내에서 정부-기

업-소비자의 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자의 역

할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표 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와 같은 이질 인 이해 계를 조정할 수 있는 

조건과 차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지난 기간 동안 게임등 시스템의 

보수  회귀 경향은 자율등 시스템 담론이 엄 하

지 못했음을 표지할 뿐만 아니라, 자율등 시스템

이 단순히 외부로부터 도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2 등 거부시스템과 등 분류시스템의

    혼재

국내 거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게임등 시스템

은 자율규제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

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자

율등 시스템으로의 실질 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게임등 시스템은 사행성이나 폭력

성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조 씩 사법 메커니즘이

나 규율 메커니즘 쪽으로 회귀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는 그 표  사례이

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기 이 에 이미 상

물등 원회에 의한 등 시스템을 게임물등 원

회(KGRB)로 이 하고 자율규제방식으로 개 하기 

한 련 법안이 비되었다. 하지만 사행성문제

가 갑자기 사회  문제로 등장하자 장기 으로 자

율등 시스템을 지향한 정책 방향이 더 이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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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 

사실 사행성과 같은 험 문제는 언제나 우발

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 으로 사행성 행

는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지속 으로 일정 빈

도를 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행 행 로 인한 

문제가 사회 으로 노출될 때마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 익숙한 “검열의 메커니즘”이 작동했고 그 

때문에 검열에 한 사회  우려를 쉽게 압도하곤 

했다.  

이런 상은 특히 사법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등

거부시스템과 안  메커니즘이어야 할 등 분류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곤 했

다. 사행성 게임물 확인제도로서 등 거부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등 거부시스

템과 등 분류시스템을 혼재시켜 놓는다면, 자율규

제를 지향하고자 게임등  거버 스를 유도하기 어

려울 수밖에 없다. 

법 강제라는 규제방식은 그 작동방식으로 볼 

때, 정부에 의해 일방향 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

문에 다른 참여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순환 계

가 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등 기 만 살펴보

더라도 이 을 잘 알 수 있다. 행 게임물등

원회의 등 기 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데, 등

기 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특정한 표 을 수립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의도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결국 나머지 다양한 문화 기 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 으로 표 이 되지 못한 문화집단

의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행성 여부를 단하는 등 거부시스템

과 연령등 을 단하는 등 분류시스템을 분리하

는 것은 가장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등 거

부시스템은 성격상 사법 메커니즘이고, 등 분류시

스템은 본래 안  메커니즘으로 기획된 것이기 때

문에 동일 조직에게 두 가지 상이한 성격의 메커

니즘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맡겨두는 것은 하지 

못하다. 두 가지 메커니즘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재 규율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등 분류시

스템을 안  메커니즘으로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5.3 안  메커니즘과 담론의 상보  배치

새로운 게임 거버 스를 모색하면서 안  메커

니즘으로의 이행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  

메커니즘이라는 통치 형식이 자기 자신의 불완 성

을 끊임없이 재고할 뿐만 아니라, 통치 주체와 통

치 상 사이의 순환  계를 고려하는 통치 형식

이기 때문이다. 안  메커니즘으로서의 등 시스템

이 등장하기 해서는 먼  우선 등 거부시스템과 

등 분류시스템을 분리하고, 다음으로 한국  맥락

을 고려하여 거버 스 주체와 상 그리고 형식에 

한 근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거버 스 상으로서 “주민”의 

창출이 핵심 인데, 이에 해서 비된 것이 거의 

없다. 그동안 등 거부시스템과 등 분류시스템의 

미분리로 인한 혼란, 그리고 운 주체의 문제에 

한 편향  심 때문에, 게임 거버 스의 상으로

서 “주민”에 해서 주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임 이용자들이 어떤 게임 내용에 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학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동시  

소비자들은 등 라벨에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지, 게임 생산자들은 이용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교

류하는지 등에 해 구체 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게임등 시스템이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게임등 시스템이 안  메커니즘으로의 이

행할 필요를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안  메커니즘

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안  메커니즘은 자신이 창출해낸 인공  상-주

민-을 통치하기 때문에, 통치 상에 한 고도의 

개입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한 개입이 얼마나 정당

한지는 상당히 논쟁 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해서는 신뢰와 투명성에 의존하는 담론이 제되

어야 한다. 안  메커니즘의 표 이고 체계 인 

합리성은 게임 거버 스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단지 

한 부분일 뿐이다. 게임 거버 스가 담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단지 합리성에만 의존한다면 목 을 

잃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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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메커니즘과 담론 구조가 상호보완 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 일 것이다. 시민들은 

담론 참여를 통해 거버 스의 규칙을 바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거버 스의 집행력도 높아질 것이다. 

안  메커니즘이 합리성을 제로 구축된다면, 담

론은 신뢰와 투명성을 제로 확산될 수 있다. 그

러므로 담론 구조가 안  메커니즘을 비 하는 것

을 허용한다면 안  메커니즘을 더 안정 으로 보

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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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SRB 기술어 시]

내용기술어 설 명

1 Alcohol Reference 음주 련 언

2 Animated Blood 만화  선

3 Blood 선

4 Blood and Gore 선 과 유

5 Cartoon Violence 만화  폭력

6 Comic Mischief 만화  장난

7 Crude Humor 원색 인 유머

8 Drug Reference 약물 련 언

9 Fantasy Violence 타지 폭력

10 Intense Violence 강한 폭력

11 Language 언어

12 Lyrics

노래에 신성모독, 성, 

폭력, 음주, 약물 련 

내용을 약간 포함

13 Mature Humor 성인 유머

14 Nudity 노출

15 Partial Nudity 부분 노출

16 Real Gambling 도박

17 Sexual Content 성  내용

18 Sexual Themes 성  주제

19 Sexual Violence 성  폭력

20
Simulated 

Gambling 
가상 도박

21 Strong Language 강한 언어

22 Strong Lyrics

강한 노래가사; 노래에 

신성모독, 성, 폭력, 음주, 

약물 련 내용이 

노골 으로 빈번하게 포함

23
Strong 

Sexual Content
강한 성  내용

24
Suggestive 

Themes
암시  주제

25 Tobacco Reference 담배 련 언

26 Use of Alcohol 음주하는 내용

27 Use of Drugs 약물을 사용하는 내용

28 Use of Tobacco 흡연하는 내용

29 Violence 폭력

30 Violent References 폭력 련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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